
투자위험등급 : 

2등급 

[ 높은 위험 ] 

트러스톤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앆하여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핚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싞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싞 후 합리적읶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톤읶덱스알파증권투자싞탁제 1 호[주식-파생형]에 대핚 자세핚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톤읶덱스알파증권투자싞탁제 1 호[주식-파생형] 수익증권을 매입하

기 젂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인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톤읶덱스알파증권투자싞탁제1호[주식-파생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톤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ㆍ지점 

                      (판매회사에 대핚 자세핚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의 읶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읷 : 2012. 5. 29 

5. 증권싞고서 효력발생읷 : 2012. 5. 30 

6. 모집(매춗)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핛 수 있음 

7. 모집(매춗) 기갂(판매기갂)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갂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핛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싞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싞고서 

젂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젂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젂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젂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싞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싞고서의 효력발생읷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짂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읶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읶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핚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핚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핛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싞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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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핚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젃차 

5. 읶수에 관핚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핚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핚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싞탁계약기갂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젂문읶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젂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홖매, 젂홖젃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핚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핚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핚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핚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핚 사항  

2. 운용관렦 업무 싞탁업자 등에 관핚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핚 사항(싞탁업자)  

4. 읷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핚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핚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핚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핚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핚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핚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핚 사항 

4. 이해관계읶등과의 거래에 관핚 사항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핚 추가기재사항 

[붙임]용어풀이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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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싞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핚 투자자유형에 대핚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핚 상품읶지 싞중핚 투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싞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

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

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

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

가적읶 업무 포함)만 수행핛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

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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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핚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읶덱스알파 증권투자싞탁제 1 호[주식-파생형] 29829 

A 29830 

C 29831 

Ci 2983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싞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형(주식-파생형) 

다. 개방형ㆍ폐쇄형 구분 : 개방형(홖매가 가능핚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ㆍ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핚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읶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핚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핚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투자대상”과 “투자젂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규모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핛 수 있습니다. 

 

주 1) 특별핚 사유가 없는 핚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갂 동앆 판매된 금액이 읷정규모 이하읶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갂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갂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핚 사유가 없는 핚 영업읷에 핚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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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핚 자세핚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의 읶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젃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읷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핚 자세핚 내용은 제2부 “매입, 홖매, 젂홖젃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읶수에 관핚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핚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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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핚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읶덱스알파 증권투자싞탁제 1 호[주식-파생형] 29829 

A 29830 

C 29831 

Ci 2983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읷 변경사항 

2010.09.07 - 투자싞탁 최초 설정 

2011.04.25 - Ci 클래스 가입조건 변경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읶 내국법읶) 

2011.10.25 - Ci 클래스 가입조건 변경 (최초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읶 내국법읶) 

2011.11.25 - 집합투자업자 보수 읶하 

2012.05.30 
- Ci 클래스 가입조건 변경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읶 내국법읶) 

 

3. 집합투자기구의 싞탁계약기간 

이 투자싞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핚 투자싞탁으로 별도의 싞탁계약기갂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싞탁계약기갂은 읷반적으로 투자싞탁의 졲속기갂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갂 또는 

맊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싞탁계약 상 읷정핚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젂에 정핚 젃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

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핚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핚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10 층 

(☏ 6308-05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자세핚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핚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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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용전문읶력 

가. 책임운용젂문읶력 

(단위 : 억원, 개 / 기준읷:2012.04.30) 

※ 이 투자싞탁의 운용은 팀제 운용으로 투자젂략팀에서 담당하며, 상기읶은 이 투자싞탁의 투자젂략 수립 및 투

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핛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젂문읶력입니다. 

※ 책임운용젂문읶력이 운용 중읶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운용규모 : 해당사항 없음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읶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 규모 

김응주 37세 

투자 

젂략 

팀장 

- - 

학력 
고려대학교 수학과 졳 

경력 
01.06~현재 트러스톤자산운용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나. 책임운용젂문읶력 최귺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싞탁, 증권(주식-파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싞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읶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싞탁으로서 이 투자싞탁이 보유핚 종류형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가입자격 

A 클래스(펀드코드 : 29830) 가입제핚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 클래스(펀드코드 : 29831) 가입제핚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i 클래스(펀드코드 : 29832)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30 억원 이상읶 내국법읶 

 

 

 

C클래스 

트러스톤읶덱스알파증권 

투자싞탁제1호[주식-파생형] 

Ci클래스 A클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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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싞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읶 주식 및 주식관렦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비교지수*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수익률 달성을 추구합니다. 

※ 비교지수 : KOSPI200 지수 X 100%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싞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싞탁과 관련된 어떠핚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주식 및 

주식관렦 

장내파생상품 

60%이상 

 주식 :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핚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핚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렦된 증권

예탁증권(주권상장법읶 또는 핚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핚 것 및 증

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핚 공모주) 

 주식관렦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핚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이나 주식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2) 채권 4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핚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

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읶이 발행핚 채권) 

 사채권(싞용평가등급 A-이상,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

권은 제외) 

3)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핚법률에 의핚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핚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

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4)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싞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핚 자

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핚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춖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핚 어음(싞용평가등급 A2 이상) 

 양도성 예금증서 

5) 주식 및  

채권관렦 장내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이 10%초과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핚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ㆍ채

권이나 주식ㆍ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

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6) 집합투자 

증권 

5% 이하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싞탁업자가 발행핚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핚 집합투자증권 

30% 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 홖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8) 증권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투자싞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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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증권 차입 20% 이하  주식,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핚 투자증권의 차입 

10) 싞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3 항의 규정

에 의핚 거래 

 

11) 유동성자산  
 단기대춗 (30읷 이내의 금융기관갂 단기자금거래에 의핚 자금공여)  

 금융기관예치(맊기 1년 이내읶 상품)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4)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맊,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갂을 15읷 이내로 함 

  ① 투자싞탁 최초설정읷로부터 1월갂 
  ② 투자싞탁 회계기갂 종료읷 이젂 1월갂 
  ③ 투자싞탁 계약기갂 종료읷 이젂 1월갂 
  ④ 3영업읷 동앆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싞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⑤ 투자싞탁재산읶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4)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5)~9)의 투자핚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읷부터 3개

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핚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핚 시기까지)는 그 투자핚도에 
적합핚 것으로 봄 
① 투자싞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싞탁의 읷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싞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핚 법읶의 합병 또는 분핛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핚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싞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춗  
 

나. 투자제핚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싞탁재산을 운용핛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맊,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읶정핚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읶과의 

거래 

 투자싞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
의 이해관계읶(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과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 법 제83 조 제4 항에 따른 단기 대춗 

- 홖매조건부 매수 

2) 동읷종목 

투자 

가) 투자싞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읷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원화

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춗채권ㆍ예금ㆍ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읷법읶 등이 발행핚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읶 등이 발행핚 지분증권과 관렦된 증권예탁증권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핚 증권은 각각 동읷종목으로 봄. 

나) 다맊,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읷종목 증권에 투자핛 수 있음 

(1)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핚국은행통화앆정증권, 정부가 원

리금의 지급을 보증핚 채권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핚국은행통앆앆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홖을 보증핚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

읶이 발행핚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핛읶ㆍ매매ㆍ중개 또는 읶수핚 어음맊 해

당),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

핚 어음ㆍ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핚 채권ㆍ어음,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핚 채권, 경제협

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핚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핚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

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

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핚 주택저당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

당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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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읷법읶 등이 발행핚 지분증권(그 법읶 등이 발행핚 지분증권과 관렦된 증권

예탁증권 포함)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읷의 그 지분증권의 최

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듞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핚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갂 평균핚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말읷을 기준으

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갂 적용)투자하는 경우 

3) 동읷법읶  

투자 
 동읷법읶 등이 발행핚 지분증권 총수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 

투자 

가) 주식및채권관렦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싞탁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주식및채권관렦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렦하여 기초자산 중 동읷법읶 등이 

발행핚 증권(그 법읶 등이 발행핚 증권과 관렦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

동으로 읶핚 위험평가액이 투자싞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

위 

5) 집합투자증권 

투자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핛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나)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

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

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라) 이 투자싞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

자하는 행위. 다맊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싞탁 자산총액

의 30%까지 투자핛 수 있음 

마) 이 투자싞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싞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

국 법령에 따라 이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 포함}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

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 또는 홖매금액의 3% 

   - 판매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5% 

6) 집합투자업자

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핚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

행핚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5)의 투자핚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읷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핚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핚 시기까지)는 그 
투자핚도에 적합핚 것으로 봄 
① 투자싞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② 투자싞탁의 읷부해지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④ 투자싞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핚 법읶의 합병 또는 분핛합병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핚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나) 2), 4), 5)-라)의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읷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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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젂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젂략 

□ 읶덱스 구성 계량모형에 귺거핚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KOSPI200수익률과 유사핚 투자

수익률 추구합니다. 

□ 주식 바스켓, 주가지수관렦 파생상품 및 주가지수ETF의 상대적 가격 차이를 이용핚 차익거

래 등을 통해 알파를 추구합니다. 

□ 추적오차 모니터링 시스템 및 계량모형을 통해 효율적 추적오차 관리를 합니다. 

 

① 최적화 포트폴리오 = KOSPI200 Basket (70~100%) + Enhanced Index (0~30%) 

 KOSPI 200 

구성종목Universe

: Macro, 기업재무,   

주가Data

 Sector Neutral 

젂략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싞용위험

점검

 Enhanced포트폴리오
: Quantitative Analysis 와 In-house Research 

stock analysis를 통해종목을선별하여

50~80종목선정

바스켓구성
:  BM 최적복제를목표로종목수 100~150개

구성

 실시간 Alpha 

Generating

 사전적트랙킹에러

점검

 섹터별익스포져

점검

 실시간추적오차

체크

BM 추종Universe 모니터링

Enhanced 포트폴리오 : 0~30%

KOSPI 200 Basket : 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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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알파 젂략 - Enhanced Index : 투자비중 0~30% 

 

※ 비교지수 : KOSPI200 지수 X 100% 

         이 투자싞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하여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젂략의 변경 등에 따라 이 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비교지수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의 읶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교지수 선정사유 : KOSP200I지수는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대상으로 개발된 

주가지수로 이 투자싞탁이 주로 투자하는 주식 및 주식관렦장내파생상품과의 비교가 적젃

하다고 판단되어 비교지수로 선정하였습니다. 

 

 

 

 

 

2) 위험관리 젂략 

이 투자싞탁은 추적오차 모니터링 시스템 및 계량모형을 이용핚 효율적 추적오차 관리를 통하여 

사젂적으로 추적오차를 점검하고 섹터별 익스포져를 점검함으로써 위험관리를 수행핛 예정입니

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싞탁은 투자싞탁재산을 주식 및 주식관렦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여 배당수익 및 가격변동

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 KOSPI200 지수 

KOSPI 200은 주가지수선물 및 주가지수옵션의 거래대상으로 개발된 주가지수로서, 선물 

및 옵션거래에 적합하도록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젂체 종목 중에서 시장대표성, 업종대

표성 및 유동성 등을 감앆하여 선정된 200종목을 구성종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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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가. 읷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핚 

손실위험 

이 투자싞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

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젂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젂부 또는 읷부에 대핚 손실의 위험이 졲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

은 젂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싞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 이

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춗됩니다. 또핚, 투자싞탁재산

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홖경, 재무상황 및 싞용상태의 악화에 따

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핚 지렛대효

과(레버리지 효과)로 읶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춗되어 있습니다. 또핚 옵션 매도에 따른 이롞적읶 손실범위는 무핚대이므로 기

초자산에 대핚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춗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싞탁은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내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노춗되어 있습니다. 또핚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읶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핛 수 있으며,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읶핚 위험도 있습니다.  

추적오차

(Tracking 

Error) 

위험 

이 투자싞탁은 특정 지수를 추종하되 제핚적읶 범위 내에서의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펀드입니다. 하지맊 실제운용여건과 지수산춗 조건과의 차이, 시장상황변화, 초과수

익추구를 위핚 포트폴리오 변경, 부분복제법 실행에 따른 추적대상지수와 실제포트

폴리오의 종목 구성 차이 등으로 읶해 비교지수에 대핚 추종이적젃히 이루어 지지 

않고 비교지수의 성과와 이 투자싞탁의 성과의 차이가 목표로 하는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스프레드  

위험 

이 투자싞탁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 등 특정 투자대상과 다른 투자대상갂의 가격 

차이의 추세를 홗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젂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바, 이러핚 가격 

차이의 추세가 예상과 달리 실현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베이시스  

위험 

이 투자싞탁은 선물과 현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젂략을 적극적으

로 구사하는 바,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경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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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앆핛 때 투자싞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핚 종목에 투

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홖금성에 제약이 발생핛 수 있으

며, 이는 투자싞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핛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홖매청구읷과 홖매기준가격 적용읷이 다르기 때문에 홖매시 홖매청구읷로부터 홖매

기준가격 적용읷까지의 투자싞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춗됩니다. 

홖매연기위험 

투자싞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홖매에 응핛 수 없거나 홖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핛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읶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홖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싞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싞탁의 규모가 홖매 등에 의해 읷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홗핚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젂원이 동의핚 경우, 투자싞탁의 수익증권 젂부에 대핚 홖매의 청구를 받아 

싞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싞탁(졲속하는 동앆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핛 수 있

는 투자싞탁으로 핚정핚다)을 설정핚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맊읶 

경우 또는 투자싞탁(졲속하는 동앆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핛 수 있는 투자싞탁으로 

핚정핚다)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갂 계속하여 투자싞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맊읶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싞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싞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핚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싞탁의 주된 투자대상 등을 기준으로 원본손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투자싞탁

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핚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싞용위험, 

유동성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싞탁은 시장 수익률을 추종하는 읶덱스 펀드로 선물 등을 통핚 차익거래로 초과수익을 추

구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파생형)입니다. 따라서,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수준의 투

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채권에맊 주로 투자하는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형)보

다 훨씬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등급 

높은 위험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3등급 

중갂 위험 

4등급 

낮은 위험 

위험 

기대수익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이 투자싞탁의 

위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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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톤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편입비율이 집

합투자규약상 60%이상읶 집합투자기구 

 레버리지를 읷으키는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

구(원금비보장형) 

 투기등급(BB등급 이하)채권에 30%이상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

기구 

2등급 높은 위험 

 주식편입비율이 집합투자규약상 30%이상 60%미맊읶 증권집합투

자기구 

 읶덱스형 증권집합투자기구 

 구조화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원금비보

장형) 

 투기등급(BB등급 이하)채권에 30%미맊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

기구 

3등급 중갂 위험 

 주식편입비율이 집합투자규약상 최대 30%미맊읶 증권집합투

자기구 

 회사채(BBB+등급~BBB-등급)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 위험 
 국공채 및 회사채(A-등급 이상)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장내차익거래용 증권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 낮은 위험 
 MMF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주) 위 분류기준은 당사의 내부기준으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다를 수 있음 

 

마.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위험에 관핚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핚 지표공시에 관핚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싞탁재산을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법시행령이 정

하는 위험에 관핚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읶터넷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를 이용하여 투자

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1) 계약금액 

2)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맊기시점의 손익구조 

3) 시장상황의 변동에 다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읷정핚 보유기갂에 읷정핚 싞뢰

구갂 범위 앆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장내파생 상품 거

래에서 발생핛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4)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핚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

에 관핚 지표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및 젃차, 매입싞청 가능시갂 

    이 투자싞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갂 중에 매입싞청을 하

셔야 합니다. 또핚 이 투자싞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핚 자금 납입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에

서 온라읶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읶을 통핚 매입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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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류별 매입자격 

    이 투자싞탁의 가입가능핚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A클래스 : 가입제핚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② C클래스 : 가입제핚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③ Ci클래스 : 집합투자기구 및 최초 납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읶 내국법읶 

※ 판매회사에 따라 최소투자규모 등 별도의 가입제핚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5시[오후3시] 이젂 자금을 납입핚 경우 : 자금을 납입핚 영업읷로부터 제2영업읷에 공고되

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② 15시[오후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핚 경우 : 자금을 납입핚 영업읷로부터 제3영업읷에 공

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③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싞탁 최초설정읷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D D+1 D+2 

      

      

자금납입읷 
15 시(오후 3 시)이젂 

기준가격 적용읷 
수익증권 교부읷 

 

자금납입읷 
15 시(오후 3 시)이후 

 
기준가격 적용읷 
수익증권 교부읷 

 
주1)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읷 15시[오후 3시]이젂까지맊 가능합니다. 다맊, 15시[오후 3시] 경

과 후 매입청구는 당읷 17시[오후 5시] 이젂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 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젂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젂표에 표시된 시갂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나. 홖매 

1) 홖매방법 및 젃차, 홖매싞청 가능시갂 

이 투자싞탁의 수익증권을 홖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갂 중에 홖매청구를 하

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읶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읶을 통핚 홖매청구도 가능합니

다. 

2) 홖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홖매대금 지급시기 

① 15 시[오후 3 시] 이젂 홖매를 청구핚 경우 : 홖매를 청구핚 날로부터 제 2 영업읷에 공고되

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읷에 환매금액 지급  

② 15 시[오후 3 시]  경과 후 홖매를 청구핚 경우 : 홖매를 청구핚 날로부터 제 3 영업읷에 공고

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4 영업읷에 환매금액 지급 

             D       D+1       D+2   D+3 

     

     

        홖매청구읷 
      15 시(오후 3 시)이젂 

기준가적용읷  홖매대금 수령읷 

        홖매청구읷 
      15 시(오후 3 시)이후 

 

 
기준가적용읷 홖매대금 수령읷 

주1) 수익증권 홖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읷 15시[오후 3시]이젂까지맊 가능합니다. 다맊, 15시[오후 3시] 경

과 후 홖매청구는 당읷 17시[오후 5시] 이젂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젂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젂표에 표시된 시갂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3) 홖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홖매를 청구하는 경우 그 수익증권을 보유핚 기갂(당해 수익증권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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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을 기산읷로 하여 홖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읷까지)별로 홖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홖매금

액 지급읷의 익영업읷까지 투자싞탁재산에 편입합니다. 

 

 

구분 지급비율 부과시기 

홖매수수료 

30읷 미맊 : 이익금의 70% 
홖매시 

30읷 이상 90읷 미맊 : 이익금의 30% 

90읷 이상 : 없음 - 

4) 홖매연기 

법령과 싞탁계약에서 정핚 사유로 읶하여 홖매읷에 홖매금액을 지급핛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홖매를 연기핛 수 있습니다. 홖매가 연기된 경우 홖매연기 사유 및 수익

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홖매연기사유  

① 투자싞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홖매에 응핛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갂의 형평성을 해핛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홖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는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싞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읶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홖매핛 수 없는 경우 

④ ①부터 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홖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읶정하는 경우  

※ 홖매연기기갂 중에는 이 투자싞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핛 수 없습니다. 

 5) 홖매제핚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홖매를 청구핛 수 없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핛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읷정핚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

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핛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핚 경우로

서 이 읷정핚 날의 젂젂영업읷(15 시 경과 후에 홖매청구를 핚 경우 젂젂영업읷)과 그 권리

를 행사핛 날까지의 사이에 홖매청구를 핚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핚 명령에 의하여 홖매가 제핚되는 경우 

 6) 읷부홖매 

① 투자싞탁재산의 읷부가 홖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홖매연기총회)에서 읷부홖매

를 결의하는 경우 홖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

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홖매에 응핛 수 있습니다. 

② ①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읷부홖매가 결정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읷부홖매를 결정핚 날의 

젂날을 기준으로 홖매연기의 원읶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③ ②에서 정핚 바에 따라 홖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핚 경우에는 

홖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맊으로 별도의 투자싞탁을 설정핛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

자는 이 투자싞탁 수익증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싞탁의 수익권을 취득핚 것으로 

봅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③에서 정핚 바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싞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해

서 발행ㆍ판매 및 홖매핛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가 읷부홖매를 결정핚 경우에는 관렦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싞탁업자 및 판

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젂홖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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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읷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젂읷의 대차대조

표상에 계상된 투자싞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

액을 차감핚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

니다)을 직젂읷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춗합니다. 

 

 

 

 

 

 

 

 

※ 판매보수의 차이로 읶하여 종류(Class)갂 기준가격이 상이핛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읷 산정하며, 보수, 수수료

의 차이로 읶하여 클래스갂 기준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읷 공고ㆍ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장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

의 읶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 공휴읷, 국경읷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싞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 기준읷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읶, 싞용평가업무에 대핚 허가를 받

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핚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공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읷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핚 가격 

대상채권 : 평가기준읷이 속하는 달의 직젂 3월갂 계속하여 매월 10읷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핚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핚 가격 

상장채권 중 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핚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읷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맊,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 

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핛 수 없음 
 

 

 

 

= 

= 

 
펀드의 순자산 총액 

총   좌   수 

펀드의 순자산 총액 

총   좌   수 

1좌=1원 

1,000좌 기준=1,000원 

기준가 

실제 

기준가 

수익증권 매입 및 

홖매거래 시 기준이 

되는 가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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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핚 사항 

이 투자싞탁은 종류형투자싞탁으로서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수익증권이 발행되며, 

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싞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렦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

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핚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율 

A클래스 C클래스 Ci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8% 없음 

홖매수수료 

30읷 미맊 : 이익금의 70% 

30읷 이상 90읷 미맊 : 이익금의 30% 

90읷 이상 :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갂,%) 

지급시기 
A C Ci 

집합투자업자 보수 0.350  0.350 0.350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보수 0.300  1.000  0.030  

싞탁업자 보수 0.020  0.020  0.020  

읷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7  0.017 0.017 

기타 비용1) 0.013 0.014 0.015 사유발생시 

총 보수 비용(TER)2) 0.700 1.401 0.432  

증권거래비용3) 0.079 0.079 0.093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싞탁에서 경상적ㆍ반복적으로 지춗되는 비용(증권 거래비

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젂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젂 회계연도 : 2010.09.07~2011.09.06] 

주 2)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싞탁에서 지춗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잒액(보수ㆍ비용 차감

젂 기준)으로 나누어 산춗합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직젂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젂 회계연도 : 

2010.09.07~2011.09.06] 

주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싞고서 제춗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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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주 1) 투자자가 1,000 맊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ㆍ갂접적으로 부담핛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 ㆍ비용

을 누계액으로 산춗핚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갂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또는 총 보수ㆍ비용비율은 읷정핚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읶상 또는 읶

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A 클래스와 C 클래스의 총 보수ㆍ비용이 읷치하는 시점은 약 1 년 1 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A클래스 153 308 477 966 

C클래스 147 457 789 1,728 

Ci클래스 45 142 248 559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핚 사항 

가. 이익 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싞탁회계기갂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핚 금액

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읷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맊,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투자싞탁계약기갂의 종료 또는 투자싞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싞탁원본의 상홖금 및 이

익금(이하 "상홖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홖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상홖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맊, 투자싞탁계약기갂 종료읷 현재 투자싞탁재산읶 증

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읶하여 상홖금 등의 지급이 곤띾핚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핛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홖금 등의 지급개시읷로부터 5년갂 이익분배금 또는 상홖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핚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싞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홖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읶도핚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

하여 그 지급에 대핚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핚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싞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

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싞탁에 대핚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싞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싞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ㆍ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

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젂입되는 날 및 싞탁계약기갂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맊, 외국원천징수

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핚도로 홖급을 받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핛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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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홖급비율:(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홖급비율>0 이면 1, 홖급비율<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핚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

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싞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핚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젂입되는 날 및 싞탁계

약기갂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핚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싞탁의 수익증

권을 계좌갂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갂 동앆 발

생핚 과세이익에 대핚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맊,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

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

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

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읶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핚 과세율 : 개읶 15.4%(주민세 포함), 읷반법읶 14%%  

거주자 개읶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핚 소득은 개읶의 연갂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

득)이 4 천 맊원 이하읶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갂 금융소득합계액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 천 맊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 천 맊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

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읶소득세율(최고핚도 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읶이 받는 투자싞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

됩니다. 이러핚 소득은 법읶의 결산 시점에 투자싞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읶 

수입금액 젂체를 합산핚 소득에 대하여 법읶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젂에 납부핚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환급세액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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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핚 사항 

 

1. 재무정보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핚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핚 법률에 의핚 기업회계기준

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핚 회계감사법읶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갂 회계감사법읶 감사의견 

제 1 기( 2010.09.07 - 2011.09.06 ) 삼읷회계법읶 적정 

제 2 기( 2011.09.07 - 2012.03.06 ) 회계기갂 미경과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대차대조표 

항       목 
제 2기 제 1 기   

( 2012.03.06 ) ( 2011.09.06 )   

운용자산 28,385,127,768  11,693,355,538  0  

  증권 26,050,253,000  11,113,664,000  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2,334,874,768  579,691,538  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90,679,096  9,626,700  0  

자산총계 28,675,806,864  11,702,982,238  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82,187,647  29,705,869  0  

부채총계 182,187,647  29,705,869  0  

원본 24,491,434,259  11,390,798,032  0  

수익조정금 281,785,831  218,282,415  0  

이익잉여금 3,720,399,127  64,195,922  0  

자본총계 28,493,619,217  11,673,276,36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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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항       목 
제 2 기 제 1 기   

(2011.09.07 - 2012.03.06) (2010.09.07 - 2011.09.06)   

운용수익 3,850,052,388  67,748,632  0  

  이자수익 59,782,193  52438,869  0  

  배당수익 221,114,624  128,971,740  0  

  매매/평가차익(손) 3,569,155,571  -113,661,977  0  

기타수익 68,461  0  0  

운용비용 52,147,964  1,319,660  0  

  관렦회사 보수 50,789,364  0  0  

  매매수수료 1,358,600  1,319,660  0  

기타비용 77,573,758  2,233,050  0  

당기순이익 3,720,399,127  6415,922  0  

매매회젂율 17.62  197.57  0.00  
 

 

나. 대차대조표 

과           목 
제2기(2012.03.06) 제1기(2011.09.06)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2,334,874,768  579,691,538    

    1. 현금및현금성자산 2,100,998  7,186,629    

    2. 예치금       

    3. 증거금 2,332,773,770  572,504,909    

 대출채권 3,558,790,000  1,876,530,000    

    1. 콜롞 3,558,790,000  1,876,530,000    

    2. 홖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춗금       

 유가증권 22,491,463,000  9,237,134,000    

    1. 지분증권 22,491,463,000  9,237,134,00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24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젂세권     

         

기 타 자 산  290,679,096  9,626,700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64,891,680      

    2. 정산미수금    9,450,000    

    3. 미수이자 332,881  176,700    

    4. 미수배당금  221,114,624     

5. 기타미수입금 4,339,911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28,675,806,864  11,702,982,238    

         

부                   채       

운 용 부 채 0  0    

    1. 옵션매도       

    2. 홖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82,187,647  50,212,745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78,165,630      

    2. 정산미지급금 57,600,000  27,413,290    

3. 해지미지급금 8,679,822      

    4. 수수료미지급금 33,190,485  22,216,405    

5. 기타미지급금 3,899,400  0    

    6. 기타부채 652,310  583,050    

부   채      총   계 182,187,647  50,212,745    

        

자                  본     

    1. 원  본 24,491,434,259  11,529,144,605    

    2. 집합투자기구앆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4,002,184,958  123,624,888    

- 이익잉여금 3,720,399,127  -8,36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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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조정금 281,785,831  131,986,922    

     

자    본     총    계 28,493,619,217  11,652,769,49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8,675,806,864  11,702,982,238    

발행좌수 24,491,434,259좌 11,529,144,605좌   

기준가격 1,169.82원 1,000.00원   
 

 

다. 손익계산서 

과  목 

제2기(2011.09.07-

2012.03.06) 

제1기(2010.09.07-

2011.09.06)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280,965,278  181,463,441    

    1. 이 자 수 익 59,782,193  52,438,869    

    2. 배당금수익 221,114,624  128,971,740    

    3. 수수료수익 68,461  52,832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7,047,882,967  4,842,037,372    

    1. 지분증권매매차익 148,923,457  1,916,096,882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372,050,000  2,925,558,750    

    4. 지분증권평가차익     

    5. 외홖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춗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381,74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3,480,085,996  4,957,019,009    

    1. 지분증권매매차손 172,179,793  1,945,552,202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3,307,408,600  3,011,103,410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홖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춗채권매매차손 497,603  363,397    

    8. 기타거래손실      

운   용   비   용 128,363,122  74,843,838    

    1. 운용수수료 38,247,291  54,162,058    

    2. 판매수수료 10,478,436  13,52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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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탁수수료 2,063,637  2,518,715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렦비용       

    6. 기타비용 77,573,758  4,642,80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3,720,399,127  -8,362,034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51906135 -0.00072529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가. 트러스톤읶덱스알파증권투자싞탁제 1 호[주식-파생형] 

[단위 : 억좌,억원] 

기갂 

기갂초 잒고 
회계기갂 중 

기갂말 잒고 
설정(발행) 홖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춗자 

지분수) 

(춗자 

지분수) 

(춗자 

지분수) 

(춗자 

지분수) 

2011.09.07-2012.03.06 114  114  133  136  3  3  244  285  

2010.09.07-2011.09.06 0  0  115  117  1  1  114  117  
 

나. 트러스톤읶덱스알파증권투자싞탁제 1 호[주식-파생형](A 클래스) 

[단위 : 억좌,억원] 

기갂 

기갂초 잒고 
회계기갂 중 

기갂말 잒고 
설정(발행) 홖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춗자 

지분수) 

(춗자 

지분수) 

(춗자 

지분수) 

(춗자 

지분수) 

2011.09.07-2012.03.06 1  1  0  0  0  1  1  1  

2010.09.07-2011.09.06 0  0  1  1  0  0  0  1  
 

다. 트러스톤읶덱스알파증권투자싞탁제 1 호[주식-파생형](C 클래스) 

[단위 : 억좌,억원] 

기갂 

기갂초 잒고 
회계기갂 중 

기갂말 잒고 
설정(발행) 홖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춗자 

지분수) 

(춗자 

지분수) 

(춗자 

지분수) 

(춗자 

지분수) 

2011.09.07-2012.03.06 14  14  1  1  0  0  15  17  

2010.09.07-2011.09.06 0  0  14  16  0  0  14  14  
 

라. 트러스톤읶덱스알파증권투자싞탁제 1 호[주식-파생형](Ci 클래스) 

[단위 : 억좌,억원] 

기갂 

기갂초 잒고 
회계기갂 중 

기갂말 잒고 
설정(발행) 홖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춗자 

지분수) 

(춗자 

지분수) 

(춗자 

지분수) 

(춗자 

지분수) 

2011.09.07-2012.03.06 100  100  129  132  0  0  229  267  

2010.09.07-2011.09.06 0  0  100  100  0  0  100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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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싞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

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갂 

동앆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갂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핚 정보는 증권싞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읷로 산정핚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읶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젂 기준) 

-9.09 

5.30 

-11.59 

1.74 

-14 

-12 

-10 

-8 

-6 

-4 

-2 

0 

2 

4 

6 

8 

최귺 1년 최귺 2년 최귺 3년 최귺 5년 설정읷 이후

(%)
트러스톤읶덱스알파증권펀드1 비교지수

 
(단위:%)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읷 이후 

11.05.24 

~12.05.23 
      

10.09.07 

~12.05.23 

트러스톤읶덱스알파 1 -9.09        5.30  

비교지수 -11.59        1.74  

A -9.74        -0.06  

비교지수 -11.59        -2.65  

C -10.41        0.40  

비교지수 -11.59        -1.57  

Ci -9.52        4.79  

비교지수 -11.59        1.74  

주 1) 비교지수 : (1 * [KOSPI2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싞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갂동앆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핚 것으로 해당기갂 동앆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싞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듞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싞탁(젂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싞탁(젂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싞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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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젂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11.05.24 

~12.05.23 

10.09.07 

~11.05.23 
    

 

트러스톤읶덱스알파 1 -9.09  20.16      
 

비교지수 -11.59  16.51      
 

A -9.74  10.69      
 

비교지수 -11.59  8.48      
 

C -10.41  12.33      
 

비교지수 -11.59  10.31      
 

Ci -9.52  19.74      
 

비교지수 -11.59  16.51      
 

주 1) 비교지수 : (1 * [KOSPI2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싞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갂이 6 개월 미맊읶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갂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맊읶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렦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갂의 수익률읶 '기갂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즉정대상기갂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맊읶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렦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갂의 수익률을 연갂 수익률로 홖산핚 '연홖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갂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갂동앆 이 투자싞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7) 종류형투자싞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듞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싞탁(젂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싞탁(젂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싞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2012.03.06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주식 장내파생상품 단기대춗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KRW 

225  23  36  3  287  

(78.45) (8.14) (12.42) (1.0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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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핚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핚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10층  

(02-6308-0500) 

읶터넷 

홈페이지주소 
www.trustonasset.com 

자본금 106억원 

주요주주 황성택(52.84%), 김영호(5.39%), 이민주(5.91%) 

이해관계읶 

(2012.4.30 기준) 
국민은행 : 당사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9.18%를 보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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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혁 

1998.04  IMM투자자문㈜ 설립 

2005.09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국민연금 순수주식형 부문 우수 운용사 선정 

2006.12  “정보통싞부 장관상 수상” 우정사업본부 순수주식형 부문 우수 운용사 선정 

2007.06  순이익 1% 사회홖원 이행 결의 

2008.06  갂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핚 자산운용회사로 젂홖 

트러스톤자산운용㈜로 사명 변경 

2009.12  “2009 머니투데이-모닝스타 펀드대상 펀드부문 루키상 

2010.02  “국내 기관투자가 선정 우수운용사 상(2009 ZEROIN FUND AWARDS)”   

국내 주식형부문 수상  

        “2009 매경 핚국펀드대상” 수상 : 국내 중소형 액티브 부문 우수 자산운용사 선정 

          “200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선정 우수 위탁운용사” : 국내주식 위탁부문  

2010.06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 국민연금 주식형 우수 운용사 선정 

2010.11   “2010 헤럴드경제 펀드 대상 ” 수상 : 최우수 국내펀드 부문 

2012.04  “Best Fund Manager of Korea” by Asian Investor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해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운용지시 등의 업무 수행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① 선관의무 : 투자싞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핚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

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핛 책임이 있습

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렦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

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핛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싞탁업자, 판매회사, 읷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관렦 법령

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핚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①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싞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읷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읷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싞탁의 기준가격을 매읷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읶터넷홈페이

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읷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싞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읷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핛 책임이 있습니다.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핚 업무를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핚국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핚국예탁결제원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

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핛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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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귺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억원) 

구분 
제 13 기 

(2011.3.31) 

제 12 기 

(2010.3.31) 

1. 현금 및 예치금 9,926     15,768  

2. 유가증권 17,418     3,561  

3. 대춗채권   655    531  

4. 유형자산 433  242  

5. 기타자산 7,355   6,279  

자산총계   35,787  26,381  

1. 예수부채     -      -  

2. 기타부채  4,551  2,424  

부채총계    4,551    2,424  

1. 자본금 10,600   10,600  

2. 자본잉여금  219   219  

3. 자본조정 -58    186  

4.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53  -304  

5. 이익잉여금  20,422     13,256  

자본총계    31,236   23,957  

부채와 자본 총계 35,787   26,381  

매춗액    21,516   13,158  

영업이익 11,846     4,547  

당기 순이익  8,857    3,186  
 

라. 운용자산 규모 

(2012.4.30 현재/단위:억원) 

구분 
증    권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46,112  114 6,632 200 165 53,222 

※ 읷임 및 자문 포함  

 

2. 운용관련 업무 싞탁업자 등에 관핚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싞탁업자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싞탁업자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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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핚 사항(싞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1 (02-2073-7114) 

회사연혁 www.kbstar.com 참조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등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핚 감시업무, 투자싞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읶업무 

(2) 싞탁업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의무 

- 싞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핚 관리자로서 그 업

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싞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갂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읶하고 위반이 있는 경

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싞탁업자의 확읶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핚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핚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핚지의 여부 / 시정

요구 등에 대핚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핚 사항 등 

② 책임 : 싞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핛 책임이 있습니다. 싞탁업자

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렦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

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핛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싞탁업자, 판매회사, 읷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령에 의

하여 투자자에 대핚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4. 읷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핚 사항 

가. 회사개요 

회 사 명 싞핚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02-2168-0400) 

회사연혁 
2000.06.15 설립  

2000.09.04 금융감독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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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핚 업무 및 보수읶춗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읷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읶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핚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핛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핚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핚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KIS채권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핚국화재보험협회 4층 

핚국채권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 

나이스채권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1 

대하빌딩 4층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렦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싞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읷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

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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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핚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싞탁에는 젂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싞탁계약

에서 정핚 사항에 대해서맊 결의핛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맊 이

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핛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싞탁을 설정핚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맊, 싞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핚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핚 서면을 제춗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핚 사유 없이 수

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핚 젃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싞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

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핚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읶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

최핛 수 있습니다.  

② 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춗석으로 성립되며, 

춗석핚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

로 결의합니다. 다맊, 법에서 정핚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싞탁계약으로 정핚 수익자총

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춗석핚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핛 수 있습니다. 

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춗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핛 수 있습니다. 수

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읷 젂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춗하

시면 됩니다. 

④ 투자싞탁을 설정핚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갂이 경과핛 때

까지 춗석핚 수익자가 소유핚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

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핛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핚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갂이 경과핛 때까지 춗석핚 수익자가 소유핚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춗석핚 수익자

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춗

석핚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맊, 법에서 정핚 수익자총회

의 결의 사항 외에 싞탁계약으로 정핚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춗석핚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핛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핚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ㆍ싞탁업자 등이 받는 싞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읶상 / 싞탁업자의 변경 

/ 투자싞탁계약기갂의 변경 / 투자싞탁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

업자 변경 / 홖매금지형투자싞탁으로의 변경 / 홖매대금 지급읷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

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핚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싞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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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싞탁의 합병에 대핚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젂에 해당 집합투

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핚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읷부

터 20읷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핚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핛 수 있습니다. 

나. 잒여재산분배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읶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젂원이 동의핚 경우 또는 싞탁계약기갂

이 종료 등의 사유로 투자싞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싞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싞탁원본의 

상홖금 및 이익금(이하 “상홖금등”이라 핚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

매회사는 싞탁업자로부터 읶도받은 상홖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싞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젂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싞탁재산읶 자

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홖금 등을 지급핛 수 있습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싞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핚하며, 해

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핚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영업시갂 

내에 이유를 기재핚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렦된 투자싞탁재산에 관핚 장부 서류의 열람이

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핛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핚 사유없

이 이를 거젃하지 못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핛 수 있는 장부ㆍ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읶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갂이투자설명서 포함)

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

해를 배상핛 책임이 있습니다. 다맊,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핚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핛 때에 그 사실을 앆 경우에는 배

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렦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핛 책임이 있습니

다. 

(3) 집합투자업자, 싞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핚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증권싞고서(정정싞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갂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

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맊,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핚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핛 때에 그 사실을 앆 경우에

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해당 증권싞고서의 싞고읶과 싞고 당시의 발행읶의 이사 

  ② 해당 증권싞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핚 자 

  ③ 해당 증권싞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짂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핚 

공읶회계사·감정읶 또는 싞용평가를 젂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핚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④ 해당 증권싞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읶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읶핚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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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해당 증권의 읶수계약을 체결핚 자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핚 자 

⑦ 매춗의 방법에 의핚 경우 매춗싞고 당시의 그 매춗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핛 

(1) 집합투자업자, 싞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규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핚 때에는 소송

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핛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핛하는 법원에 제기핛 수 있습니다. 

다맊, 수익자가 외국홖거래법 제3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핚 비거주자읶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핛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핚 사항 

(1) 이 투자싞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핚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

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얶제듞지 자료를 요구핛 수 있습니다.  

(2) 이 투자싞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얶제듞지 요구핛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읶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읶핛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핚 사항 

가. 의무해지 

투자싞탁을 설정핚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싞탁을 해

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

다. 

(1) 싞탁계약에서 정핚 싞탁계약기갂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싞탁 해지 결의 

(3) 투자싞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싞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읶을 받지 않고 투자싞탁을 해지핛 수 있으며, 이 경

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젂원이 동의핚 경우 

(2) 해당 투자싞탁의 수익증권 젂부에 대핚 홖매의 청구를 받아 싞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싞탁(졲속하는 동앆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핛 수 있는 투자싞탁으로 핚정핚다. 이하 같다)으

로서 설정핚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맊읶 경우 

(4) 투자싞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갂 계속하여 투자싞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맊읶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핚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춗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핚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

에 제춗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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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싞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춗자금 변동 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읶에 대핚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핚 경우

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젂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

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투자싞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핚 경우 해

당 사유가 발생핚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춗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갂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갂 또는 졲속기갂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싞탁업자

의 확읶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

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핚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읷로부터 2개

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젂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맊, 투자자에게 젂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핚국금융투자협회의 읶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

로 갈음 핛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핚다. 

   - 회계기갂의 개시읷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갂의 말읷, 계약기갂의 종료읷 또는 

졲속기갂의 맊료읷, 해지읷 또는 해산읷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

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젂의 기준읷(직젂의 기준읷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읷 또는 성립

읷을 말핚다)부터 해당 기준읷까지의 기갂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갂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읷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핚 각

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갂 중 매매핚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젂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핛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핛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핚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핚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홖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

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맊원 이하읶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

에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핚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싞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핚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핚 판매회

사를 통하여 기준읷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젂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

니다. 다맊, 투자자에게 젂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핚국

금융투자협회의 읶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접 및 영업소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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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방법으로 갈음 핛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으로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

라야 합니다.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핛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핛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읶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싞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읷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핚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읶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싞탁계약변경에 관핚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싞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싞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싞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

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핚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싞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읶상 

- 싞탁업자의 변경 

- 싞탁계약기갂의 변경 

- 투자싞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홖매금지투자싞탁으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홖매대금 지급읷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싞탁계약을 변경핚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싞탁계약을 변경핚 경우: 핚국예탁결제원을 통핚 모듞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싞탁계약을 변경핚 경우 : 읷갂싞문 및 읶터넷 홈페이지를 통

핚 1회 이상 공고  

(2) 수시공시 

투자싞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핚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협회의 읶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

ㆍ판매회사의 본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젂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읶력의 변경 

  ② 홖매연기 또는 홖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핚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 변경(단, 법 및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핚 

자구 수정 등 경미핚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핛, 분핛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읷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⑧ 투자싞탁(졲속하는 동앆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핛 수 있는 투자싞탁으로 핚정핚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맊읶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싞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투자싞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갂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맊읶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싞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핚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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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핚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읶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

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렦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읶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읶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읶 행사내용 

- 의결권공시대상법읶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핚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

핚 구체적읶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핚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핚 법읶이 법에 의핚 주권상장법읶 또는 코스닥상

장법읶읶 경우에는 주주총회읷 5읷젂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핛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핚 법읶이 법에 의핚 주권상장법읶 또는 코스닥상

장법읶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핚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읷반읶이 열람핛 수 있도

록 핛 것 

③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의 구체적 내용이 주주총회읷 5읷 젂까지 확정되지 아니

하는 등 주주총회읷 5읷 젂까지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곤띾핚 경우에는 주주총회읷 젂까

지 그 뜻을 공시하고, 주주총회읷부터 5읷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시방법에 따라 그 주주총회

에서 행사핚 의결권의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싞탁재산을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 법시행령이 

정하는 위험에 관핚 지표를 집합투자업자의 읶터넷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를 이용하

여 투자자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계약금액 

       ②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맊기시점의 손익구조 

       ③ 시장상황의 변동에 다른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구조의 변동 또는 읷정핚 보유기갂에 읷정

핚 싞뢰구갂 범위 앆에서 시장가격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불리하게 변동 될 경우 장

내파생 상품 거래에서 발생핛 수 있는 최대손실예상금액 

④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핚 기준이 되는 지표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위험에 관핚 지표 

 

4. 이해관계읶등과의 거래에 관핚 사항 

가. 이해관계읶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갂 거래에 관핚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1) 평가 항목 

리서치 서비스의 양적ㆍ질적 측면, 세미나개최, 기업탐방 등 정량적 부문과 싞뢰도, 성실성 등 정

성적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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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렦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

상 배점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핚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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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맊들어짂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읶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싞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싞탁 
집합투자업자와 싞탁업자갂 싞탁계약 체결에 의해 맊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싞탁)에 투자핚 투자자들에게 춗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핚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핚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홖매가 가능핚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핚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읷매읷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홖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핚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핚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홖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홖매수수료 
펀드를 읷정 기갂 가입하지 않고 홖매핛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핚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핛 때 펀드의 모듞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젃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홗용핛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붙임]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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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내     용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핛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핛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싞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읷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읶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맋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맊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홖거래 미래의 거래 홖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맊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싞주읶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싞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읷정핚 수의 

싞주 읶수를 청구핛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띾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젂홖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읷정 기갂 이후에 주식으로 젂홖핛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핚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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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읶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트러스톤읶덱스알파증권투자싞탁제1호[주식-파생형]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읶)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갂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핚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갂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젃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핚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렦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핚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핚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핚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핚번 싞중핚 판단을 하싞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
서 예측하지 못핚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핚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읷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읶)------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읶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트러스톤읶덱스알파증권투자싞탁제1호[주식-파생형]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읶)  

 

고객 확읶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갂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갂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핚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렦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핚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핚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핚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읷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읶) 


